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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경 대비표 ] 
 

1. 펀드명 : 동양 모아드림 삼성그룹 증권 자투자신탁 1호(주식) 

2. 기준일 : 2017.08.30 

3. 효력발생일 : 2017.09.18 

4. 정정사유 

① 정기갱신 

② 수익증권 신설 (A-G, C-G, C-Pe, C-P1e) 

③ 모투자신탁 운용전문인력 및 변경내역 추가 

④ 모투자신탁 투자대상자산 채권 및 어음 취득 시 문구 삽입 

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제80조제1항제7호),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사항 반영(제4-52조 제2항) 

⑥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제 81조 3항)  

⑦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제59조의3)  

⑧ 사무관리회사 주소 변경 

⑨ 수익자총회 관련문구 추가 

⑩ 소규모펀드 관련문구 추가 

⑪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제93조제3항6호) 

 

5. 투자설명서  

구분 정정사유 정정 전 정정 후 

요약정보 

Ⅰ.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종류(Class) 기준일자 변경에 따른 업데이

트 

- - 

주석 수익증권 추가 (A-G, C-G, 

C-Pe, C-P1e) 

주1) 위의 종류(Class) 외의 

다른 종류(C-F, C-W)의 세부

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

조 하시기 바랍니다. 

주1) 위의 종류(Class) 외의 

다른 종류(C-F, C-W, A-G, 

C-G, C-Pe, C-P1e)의 세부

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

조 하시기 바랍니다. 

Ⅱ.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전략 

3. 운용전문인력 

4.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

익률) 

기준일자 변경에 따른 업데이

트 

 

- -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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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수익증권 신설 (A-G, C-G, 

C-Pe, C-P1e) 

<추가> 집합투자기구 명칭 : A-G 

펀드코드 : BW855 

 

집합투자기구 명칭 : C-G 

펀드코드 : BW856 

 

집합투자기구 명칭 : C-Pe  

펀드코드 : BW857 

 

집합투자기구 명칭 : C-P1e 

펀드코드 : BW858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수익증권 신설 (A-G, C-G, 

C-Pe, C-P1e) 

 집합투자기구 명칭 : A-G 

펀드코드 : BW855 

 

집합투자기구 명칭 : C-G 

펀드코드 : BW856 

 

집합투자기구 명칭 : C-Pe  

펀드코드 : BW857 

 

집합투자기구 명칭 : C-P1e 

펀드코드 : BW858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2017.08 현재)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 모투자신탁 운용전문인력

(2017.08 현재) 

 

다.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 모투자신탁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내역 

기준일자 변경에 따른 업데이

트 

 

 

추가 

 

 

 

 

추가 

- - 

 

 

 

<참고1> 

 

 

 

 

<참고2>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 종류형 구조 

수익증권 신설 (A-G, C-G, 

C-Pe, C-P1e) 

<추가> 종류별 : Class A-G 

매입자격 :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며, 투자자가 투자자문

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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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에 따라 펀드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 등으로

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펀

드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 창구 

판매수수료•보수 보다 낮은 판

매수수료•보수가 적용되는 펀

드클래스 

판매보수 : 연0.525% 

 

종류별 : Class C-G 

매입자격 :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으며, 투자자가 투

자자문업자 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펀드 매

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 등

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

이 펀드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 

창구 판매수수료•보수 보다 낮

은 판매수수료•보수가 적용되

는 펀드클래스 

판매보수 : 연0.75% 

 

종류별 : Class C-Pe 

매입자격 : 근로자퇴직급여보

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가 가입할 수 있는 전자매체

(온라인) 전용 수익증권 

판매보수 : 연0.4055% 

 

종류별 : Class C-P1e 

매입자격 : 소득세법 제20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

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

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전

자매체(온라인) 전용 수익증권 

판매보수 : 연0.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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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대상 

■ 동양 모아드림 삼성그룹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나. 투자제한 

*모투자신탁의 투자제한 

■ 동양 모아드림 삼성그룹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취득 시 문구 삽입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제80조제1항제7호), 금

융투자업규정 개정사항 반영

(제4-52조 제2항) 

<2017.05.08 시행>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제 81조 3항) 

<2017.05.08 시행> 

투자대상 : 채권 

세부설명 : 법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생략>- 사채

권(신용평가등급이 BBB- 이

상이어야 하며 -<생략>-(이

하 “채권”이라 합니다) 

 

 

투자대상 : 어음 등 

세부설명 : 기업어음증권(기업

이 사업에 -<생략>- 신용등

급이 A3- 이상인 것(이하 “어

음 등”이라 합니다) 

 

 

투자대상 : 집합투자증권 

투자제한의 내용 : 이 투자신

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

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

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

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투자대상 : 투자한도초과 

투자제한의 내용 : 투자대상

자산의 가격변동, -<생략>- 

적합하도록 하여야 함. 다만 

부도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

기까지 투자한도에 적합하도

록 하여야 합니다. 

투자대상 : 채권 

세부설명 : 법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하동일>- 

사채권(취득 시 신용평가등급

이 BBB- 이상이어야 하며 -

<이하동일>-(이하 “채권”이라 

합니다) 

 

투자대상 : 어음 등 

세부설명 : 기업어음증권(기업

이 사업에 -<이하동일>- 취

득 시 신용등급이 A3- 이상

인 것(이하 “어음 등”이라 합

니다) 

 

투자대상 : 집합투자증권 

투자제한의 내용 : 이 투자신

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

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

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업규정 제4-52조 제2

항에서 정하는 상장지수집합투

자기구에 한정한다)의 집합투

자증권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

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

할 수 있습니다. 

 

투자대상 : 투자한도초과 

투자제한의 내용 : 투자대상

자산의 가격변동, -<이하동일

>- 적합하도록 하여야 함. 다

만 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

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

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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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

여야 합니다.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2) 종류별 가입자격 

 

 

 

 

 

 

 

 

 

 

 

 

 

 

 

 

 

 

 

 

 

 

 

 

 

 

 

 

 

 

 

수익증권 신설 (A-G, C-G, 

C-Pe, C-P1e) 

 

 

 

 

 

 

 

 

 

 

 

 

 

 

 

 

 

 

 

 

 

 

 

 

 

 

 

 

 

 

 

 

 

<추가> 

 

 

 

 

 

 

 

 

 

 

 

 

 

 

 

 

 

 

 

 

 

 

 

 

 

 

 

 

 

 

 

 

 

 

종류별 : Class A-G 

매입자격 :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며, 투자자가 투자자문

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펀드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 등으로

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펀

드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 창구 

판매수수료•보수 보다 낮은 판

매수수료•보수가 적용되는 펀

드클래스 

판매보수 : 연0.525% 

 

종류별 : Class C-G 

매입자격 :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으며, 투자자가 투

자자문업자 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펀드 매

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 등

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

이 펀드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 

창구 판매수수료•보수 보다 낮

은 판매수수료•보수가 적용되

는 펀드클래스 

판매보수 : 연0.75% 

 

종류별 : Class C-Pe 

매입자격 : 근로자퇴직급여보

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가 가입할 수 있는 전자매체

(온라인) 전용 수익증권 

판매보수 : 연0.4055% 

 

종류별 : Class C-P1e 

매입자격 : 소득세법 제20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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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환매 

(3) 환매수수료 

 

 

 

 

 

 

 

수익증권 신설 (A-G, C-G, 

C-Pe, C-P1e) 

 

 

 

 

 

 

 

<정정 전1>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

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

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전

자매체(온라인) 전용 수익증권 

판매보수 : 연0.475% 

 

<정정 후1>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

는 수수료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수익증권 신설 (A-G, C-G, 

C-Pe, C-P1e) 

 

 

 

수익증권 신설 (A-G, C-G, 

C-Pe, C-P1e) 

<정정 전2> 

 

 

 

 

<정정 전3> 

<정정 후2> 

 

 

 

 

<정정 후3> 

14.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 과세 

(4) 퇴직연금제도의 세제(근로

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

직연금 가입자)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제59

조의3) <2017.01.01 시행> 

① 세액공제(2015.1.1.부터) 

(해당 연도의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만원 이내

의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

한 금액)과 700만원 중 적은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을 당해연도 종합소득산출세

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59조의

3 제1항제1호 및 제2호 규정

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대상

에서 제외됩니다. 

① 세액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

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소

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 연금계좌 납입액 ” )의 

12%[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

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

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

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5%] (주1)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

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

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7 

합한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

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되, 해

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

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

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근로소

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 2천만원 초과)인 거주자

에 대해서는 연금계좌 중 연금

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

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

한 금액 중 3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7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

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

니다. (주2) 

(주1) 2014년 1월 1일 이후 

연금계좌에 납입한 분부터 적

용한다. 

(주2) 201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기준일자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개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라. 운용자산 규모 

기준일자 변경에 따른 업데이

트 

- -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주소 변경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2 신한금융투자타워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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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

항  

가. 수익자 총회 등  

(1) 수익자총회의 구성 

수익자총회 관련문구 추가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

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

탁계약) 및 모투자신탁의 수익

자총회 개최사유 중 이 투자신

탁 수익자의 이해관계에 영향

을 미치는 사항에 한하여만 결

의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

한 사항 

나. 임의해지 

소규모펀드 관련문구 추가 <추가> 상기 임의해지 사항 중 소규모

투자신탁(50억 미만)에 해당하

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개

월 이내에 해지, 합병 및 모자

형 전환, 존속 등 처리 계획을 

신탁업자 및 판매회사와 협의

하여 정해야 함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

한 사항 

나. 수시공시 

(2) 수시 공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제93조제3항6호) 

<2017.05.08 시행> 

<추가> 10.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부동산•

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

구를 포함한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제2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나.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

투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 

다만,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취득하

거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지상권•지역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및 사업수익권•시설

관리운영권 등 특별자산 관련 

중요한 권리의 발생•변경 

라. 금전의 차입 또는 금전의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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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간이투자설명서 

구분 정정사유 정정 전 정정 후 

Ⅰ.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종류(Class) 기준일자 변경에 따른 업데이

트 

- - 

주석 수익증권 추가 (A-G, C-G, 

C-Pe, C-P1e) 

주1) 위의 종류(Class) 외의 

다른 종류(C-F, C-W)의 세부

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

조 하시기 바랍니다. 

주1) 위의 종류(Class) 외의 

다른 종류(C-F, C-W, A-G, 

C-G, C-Pe, C-P1e)의 세부

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

조 하시기 바랍니다. 

Ⅱ.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전략 

3. 운용전문인력 

4.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

익률) 

기준일자 변경에 따른 업데이

트 

 

- - 

 

7. 집합투자규약 

구분 정정사유 정정 전 정정 후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수익증권 신설 (A-G, C-G, 

C-Pe, C-P1e) 

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

합투자기구로 수익증권 종류 

및 매입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추가> 

 

 

 

 

 

 

 

 

 

 

 

4. <추가> 

 

 

 

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

합투자기구로 수익증권 종류 

및 매입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Class A-G 수익증권 : 선

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며, 투

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펀드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별도

의 투자권유 없이 펀드를 매

수하는 경우 일반 창구 판매

수수료•보수 보다 낮은 판매수

수료•보수가 적용되는 펀드클

래스 

 

4. Class C-G 수익증권 : 선

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

으며,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 

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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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추가> 

 

 

 

 

 

10. <추가> 

결과에 따라 펀드 매수를 요

청하는 등 금융기관 등으로부

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펀

드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 창

구 판매수수료•보수 보다 낮은 

판매수수료•보수가 적용되는 

펀드클래스 

 

6. Class C-Pe 수익증권 : 근

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가 가입할 수 

있는 전자매체(온라인) 전용 

수익증권 

 

10. Class C-P1e 수익증권 :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

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

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전자매체(온라

인) 전용 수익증권 

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수익증권 신설 (A-G, C-G, 

C-Pe, C-P1e)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생략>- 수익증권

을 발행하여야 한다. 

2. <추가> 

4. <추가> 

6. <추가> 

10. <추가>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이하동일>- 수익

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2. Class A-G 수익증권 

4. Class C-G 수익증권 

6. Class C-Pe 수익증권 

10. Class C-P1e 수익증권 

제39조(보수) 수익증권 신설 (A-G, C-G, 

C-Pe, C-P1e)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

신탁보수는 -<생략>-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추가>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

신탁보수는 -<이하동일>- 곱

한 금액으로 한다. 

2. Class A-G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4.7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5.25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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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가> 

 

 

 

 

 

 

 

 

 

6. <추가> 

 

 

 

 

 

 

 

 

 

10. <추가>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2 

 

4. Class C-G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4.7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7.5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2 

 

6. Class C-Pe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4.7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4.055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2 

 

10. Class C-P1e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4.7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4.75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2 

제40조(판매수수료) 수익증권 신설 (A-G) ② 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

액 -<생략>- 비율을 곱한 금

액으로 한다. 

2. <추가> 

② 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

액 -<이하동일>- 비율을 곱

한 금액으로 한다. 

2. Class A-G 수익증권 : 납

입금액의 0.75% 

제41조(환매수수료) 수익증권 추가 (C-P, C-Pe,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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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1e) 

 

 

 

 

 

수익증권 추가 (C-P1e) 

도 불구하고 Class C-P1 수

익증권에 대해서는 환매수수

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판매회사는 제1항 및 제2

항의 -<생략>- “ 수익증권통

장거래약관” (Class C-P1 수

익증권의 경우에는  “연금저

축계좌설정약관 ” ) -<생략>- 

면제할 수 있다. 

도 불구하고 Class C-P, 

Class C-Pe, Class C-P1, 

Class C-P1e 수익증권에 대

해서는 환매수수료를 부과하

지 아니한다. 

 

④ 판매회사는 제1항 및 제2

항의 -<이하동일>- “ 수익증

권통장거래약관 ”  (Class C-

P1, Class C-P1e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연금저축계좌 설

정약관”) -<이하동일>- 면제

할 수 있다. 

제45조(집합투자기구의 해지) 소규모펀드 관련문구 추가 <추가> ⑤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

자업자는 제1항제3호와 제4호

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해지, 합병 및 

모자형 전환, 존속 등 향후 처

리 계획을 신탁업자 및 판매

회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52조(수익증권의 통장거래) 수익증권 추가 (C-P1e) 수익자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수익증권통장거래 약

관” (Class C-P1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연금저축계좌설정

약관”)에 따라 통장거래 등을 

할 수 있다. 

수익자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수익증권통장거래 약

관” (Class C-P1, Class C-

P1e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 ” )에 

따라 통장거래 등을 할 수 있

다. 

 

<참고1> 

※ 모투자신탁 운용전문인력(2017.08 현재) 

동양 모아드림 삼성그룹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책임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집

합투자기구 

다른 운용 자산

규모 

심재덕 1963 본부장  15 개 
1,458 

억원 

무역진흥공사 기획실 (1 년) 

한국장기신용은행 증권부(9 년 10 개월) 

한국종합금융 투자부 (1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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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즈에셋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 상무이사 (11 년 5 개월) 

헥서스투자자문 대표이사 (2 년 10 개월) 

동양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 (현직) 

부책임운용전문인력 : 해당사항 없음 

 

<참고2> 

※ 모투자신탁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내역 

동양 모아드림 삼성그룹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책임운용전문인력 운용기간 

박의현 2013.3~2014.12 

심재덕 2014.12~현재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운용기간 

박세중 2013.3~2014.9 

 

<정정 전1> 

구 분 지급비율(연간, %) 

종류 Class A Class C 
Class 

C-P 

Class  

C-F 

Class 

C-W 

Class 

C-P1 
Class S 

환매수수료 

30 일 미만 이익금의 70% 

없음 

이익금의 70% 

30 일 이상 

90 일 미만 
이익금의 30% 이익금의 30% 

 

<정정 후1> 

 

구 분 지급비율(연간, %) 

종류 A A-G C C-G C-F C-W S C-P C-Pe C-P1 C-P1e 

환매수수료 

30 일 

미만 
이익금의 70% 

없음 
30 일 

이상 

~ 

90 일 

미만 

이익금의 30% 

 

<정정 전2> 

구 분 

지급비율(연간, %) 

지급시기 
Class A Class C 

Class  

C-P 

Class  

C-F 

Class  

C-W 

Class 

 C-P1 
Class S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1%이하 
- - - - - - 매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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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취판매수수료 - - - - - - 

3 년미만  

:환매금액의 

0.15% 이내 

환매시 

환매 

수수료 

30 일 미만 이익금의 70% 

없음 

이익금의 70% 환매시 

30 일 이상 

90 일 미만 
이익금의 30% 이익금의 30% 환매시 

 

<정정 후2> 

구 분 
지급비율(연간, %) 

지급시기 
A A-G C C-G C-F C-W S C-P C-Pe C-P1 C-P1e 

선취판매 

수수료 

납입 

금액의 

1% 

이하 

납입 

금액의 

0.75% 

이하 

- - - - - - - - - 매입시 

후취판매 

수수료 
- - - - - - 

3 년 

미만  

:환매금액

의 

0.15% 

이내 

- - - - 환매시 

환매수

수료 

30 일 

미만 
이익금의 70% 

없음 

환매시 

30 일 

이상 

~ 

90 일 

미만 

이익금의 30% 환매시 

 

<정정 전3> 

구 분 

지급비율(연간, %) 

지급시기 Class 

A 

Class 

C 

Class 

C-P 

Class 

C-F 

Class 

C-W 

Class 

C-P1 

Class 

S 

집합투자업자보수 0.47 0.47 0.47 0.47 0.47 0.47 0.47 

매 3 개월 후급 

판매회사보수 0.70 1.0 0.811 0.03 0 0.95 0.35 

신탁업자보수 0.03 0.03 0.03 0.03 0.03 0.03 0.03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0.012 0.012 0.012 0.012 0.012 0.012 0.012 

기타비용 0.0033 0.0033 실비 실비 실비 0.0000 0.0000 

사유 

발생시 

총보수비용 1.2153 1.5153 1.3230 0.5420 0.5120 1.4620 0.8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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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 총 

보수·비용비율 

(모투자신탁 비용 

포함) 

1.2190 1.5190 1.3230 0.5420 0.5120 1.4657 0.8640  

증권거래비용 0.0897 0.0891 실비 실비 실비 0.859 0.0691 
사유 

발생시 

 

※ 1000 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 ·비용예시    

(단위:천원) 

구분 1 년차 3 년차 5 년차 10 년차 

Class A 224 485 767 1,568 

Class C 156 483 834 1,822 

Class C-P 136 422 729 1,601 

Class C-F 56 174 304 681 

Class C-W 52 165 287 644 

Class C-P1 150 467 806 1,762 

Class S 89 277 481 1,069 

 

<정정 후3> 

구 분 
지급비율(연간, %) 

지급시기 
A A-G C C-G C-P C-Pe C-F C-W C-P1 C-P1e S 

집합투자

업자보수 
0.47 0.47 0.47 0.47 0.47 0.47 0.47 0.47 0.47 0.47 0.47 

매 3 개월 

후급 

판매회사

보수 
0.70 0.525 1.0 0.75 0.811 0.4055 0.03 0 0.95 0.475 0.35 

신탁업자

보수 
0.03 0.03 0.03 0.03 0.03 0.03 0.03 0.03 0.03 0.03 0.03 

일반사무

관리회사

보수 

0.012 0.012 0.012 0.012 0.012 0.012 0.012 0.012 0.012 0.012 0.012 

기타비용 0.0031 실비 0.0031  실비 실비 실비 실비 실비 0.0000 실비 0.0000 

사유 

발생시 

총보수 

비용 
1.2151  1.037 1.5151  1.262 1.3233 0.9175 0.5420 0.5120 1.4620  0.987 0.8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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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 총 

보수·비용

비율 

(모투자신

탁 비용 

포함) 

1.2209  1.037 1.5211  1.262 1.3233 0.9175 0.5420 0.5120 1.4646  0.987 0.8661  - 

증권거래

비용 
0.0390  실비 0.0375  실비 실비 실비 실비 실비 0.0587  실비 0.0656  

사유 

발생시 

 

※ 1000 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 ·비용예시    

(단위:천원) 

구분 1 년차 3 년차 5 년차 10 년차 

Class A 224 486 768 1,570 

Class A-G 180 404 645 1,338 

Class C 156 484 835 1,824 

Class C-G 129 403 697 1,532 

Class C-P 136 422 729 1,601 

Class C-Pe 94 294 510 1,132 

Class C-F 56 174 304 681 

Class C-W 52 165 287 644 

Class C-P1 150 466 805 1,761 

Class C-P1e 101 316 548 1,214 

Class S 89 277 482 1,071 

 


